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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작업이 중단되어 있는 공기정화시설 터널작업

(하선방향) 구간 방수대차 상부에는 근로자 추락

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필히 설치하고

작업을 진행하기 바라며

 - 방수대차 일부구간에 안전난간이 낮게 설치되

어 있어 근로자 추락위험이 있으니 보완을 실시

하기 바람.

 - 또한, 작업이 중단된 방수대차 상부에 안전대

가 방치되어 있는 등 작업자 개인보호구 관리가

미흡하니 추락관련 안전사고 방지 및 보호구 관

련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

의 방지),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상선방향 방수대차 최상단으로 이동하는 구간

에는 가설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소형 말비

계가 비치되어 있으나 작업자 이용시 미끄럼등

으로 인한 전도 및 추락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

으니 작업전 보완조치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

의 설치)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방재시설부)

- 개착구간 일부 H파일 수직도가 불량한 곳에 대

하여 보완을 실시하였으나, 향후 추가 굴착이 진

행될 경우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주기적

으로 관찰하고 관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(붕괴

·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)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방재시설부)

- 개착구간, 국회대로 공원화공사 간섭구간에 중

간말뚝이 장기간 무보강 형태로 지지되어 있고,

향후 인접현장 주변작업이 예정되어 있으니 작

업구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찰을 실시하고

필요할 경우 신속한 보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

도록 대비하기 바람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

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유지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공기정화시설 터널구간 라이닝폼 조립구간 상

부 단부에 소형 기계 기구 등이 방치되어 있어 하

부로 낙하 우려가 있으니 낙하우려가 없는 곳으

로 이동 또는 제거 조치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

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○ 전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공동구 기계타설 작업용 몰드가 전도되지 않도

록 조치되어 있으나, 균형상태가 불안전하고 받

침목이 암버력으로 조치 되어있어 전도 우려가

매우 높으니 보완을 실시하고 재발되지 않도록

관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

의 방지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공기정화시설 라이닝폼 제작구간에서는 가설

전선 주변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한 작업중으로

불꽃비산으로 인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

되니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근로자 교육을 실시

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(화

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)


